
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

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
번 호

제3109호
제출년월일
제  출  자

2022. 11. 17.
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m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

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m 김포골드밸리 내 설치된 양촌, 양촌2(’23년 준공)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

부담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고,

m 동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및 사용료부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원인자 

부담원칙에 따라 우리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·

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  가. 오․폐수 유입처리, 배수설비 승인·관리 등 조항 신설·정비(안 제4조 ~ 제11조)

  나. 설치부담금, 사용료(시설개선충당금 등)조항 신설·정비(안 제12조 ~ 제14조)

    - 시설개선충당금 개정사항 반영[양촌(40.9→79.2백만원/년), 양촌2(53.4백만원/년)]

    - 오수 승인유량에 대해 실제배출유량 적용(사용료 산정기준)

  다. 징수 유예, 독촉, 체납처분, 권리·의무 승계 등 조항 신설(안 제15조 ~ 제23조)

  라. 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항 신설(안 제24조)

4. 검토의견

m 본 안건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및 사용료부담 기준 등에 관한 

사항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우리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으로

관리·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.



m 조례안 제안이유에 기재된 ‘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사항’의 내용을

제출된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 어떤 점이 조례에 반영된 것인지 파악이 불가함.

m 안건에 첨부되어 제출된 자료에 일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담당 부서에 대한 개선

요청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.

   ※첨부 자료 문제 사항

     ① 책자 87p. :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가 ‘조례안’이 아닌 ‘시행규칙안’에 대한 

결과 통보서로 잘못 첨부되어서 제출됨.

     ② 책자 94~96p. : ‘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의견서’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

손상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됨.


